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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개정이유

  ○ 국가를 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  상이등  정을 받은  

     상․공상군경에 한 우 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공  유료주  

     차장 주차요  감면규정을 개정 하고자 함.

▣ 주요 골자

  ○ 주차요  면제 상 신설(안 제9조제1항제 4호)

- 감경 상 국가 유공자  상이등 을 받은 상․공상군경 해당   

        자의 자가운  자동차를 면제 상으로 신설하고

  ○ 주차요  감경 상 수정(안 제9조제2항제 1 호)

- 국가유공자  상이등 을 받은 상․공상군경 해당자는 제외하여   

        면제 상으로 함.

▣ 개정근거

  ○ 건설부 노정30051 - 18572(‘98. 9. 19)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

  ○ 국가유공자 우  지원에 한 법률시행령 제14조(상이등 구분등)



거창군주차장설치 리조례 개정조례안

거창군주차장설치 리조례 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   4. 국가유공자  상이등 을 받은 상․공상군경 해당자의 자가운  자동차

제9조제2항제1호의 "국가유공자"를 "국가유공자(상이등 을 받은 상.공상군경

   해당자 제외)"로 한다.

부         칙

이조례는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
신 ․ 구 조문 비표

               행 개       정       안

제9조(요 의 감면) ① 노상  직  노외 

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 다음 각호의 

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 을 면제

한다.

제9조( 행과 같음)

    1 내지 3 (생략)    1 내지 3 ( 행과 같음)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 신 설)    4.  국가유공자  상이등 을 받은    

     상․공상군경 해당자의 자가운     

      자동차

 ② 노상  직  노외 주차장에 주차하는 

자동차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

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주차요 의 2분의 

1을 감경한다.

 ② ( 행과 같음)

   1. 국가유공자, 장애인 자가운  자동차  

      장애인을 동반한 승용자동차

   1. 국 가 유공 자 ( 상이등 을 받은 상․    

      공상군경 해당자 제외) , 장애인 자가   

     운 자동차  장애인을 동반한 승   

     용자동차

   2 내지 3 (생략)    2 내지 3 ( 행과 같음)


